
Ⅴ . 금융 감 독의 통 합

1. 감독기관의 통합 배경

최근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영국, 호주, 네덜란드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별로 분리되어 있던 금융감독기관이 통합되었고, 독일과 오스

트리아에서도 감독기구의 통합이 진전되고 있다. O ECD 회원국들의 금

융감독 현황을 보면, 과거 금융 분리주의 영향으로 기관별 감독이 아직

까지는 다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향후 금융감독기관의 통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금융감독기관 통합의 주된 배경은 <그림 V-1>과 같이 도식

할 수 있는데, 규제완화, 겸업화의 진전 및 복합금융상품의 출현, 감독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주요 요인이다. 각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겸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 시장에서 자유경쟁 시장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데, 겸업에 대한 규제완화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그 결과 1980년대 후반 유럽과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의 겸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현재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서 겸업화

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사실 유럽의 경우 겸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은행의 수익성 감소와

은행 부문에서의 경쟁 증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인구 노령화, 공적 연

금의 사적 연금화, 노후 생활 대비를 위한 장기 저축상품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인식 제고 등의 요인으로 금융시장에서 은행 시장점유율의 상

당 부분을 생명보험사에게 잠식당하였고, 파생 금융 상품의 출현에 따

라 전통적 은행 상품의 매력이 감소됨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은 감소되

었다. 이러한 수익성 감소는 은행간 경쟁을 증가시켰고, 그 결과 은행은

새로운 수입원을 찾게 되었다.



은행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보험상품이 각광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은행이 추가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지점 및 광범위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

았기 때문이다. 한편 은행은 금융권별로 볼 때 보험이나 증권에 비해

규모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협상력 또한 가장 높다.

은행은 이러한 위치를 이용하여 기존 금융권간 벽(chin ese w all)을 허물

고 새로운 시장 진입자가 되기 위해 대정부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겸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일례로 영국에서 금융겸업화의 시발점

이 된 1986년 금융서비스법의 역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제정되었

다.

그 결과 판매제휴, 합작투자, 인수 및 합병 또는 타 금융회사의 직접

설립(De n ov o entry) 등의 금융겸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상품 측면에서

도 정기보험과 대출 상환을 연계시킨 신용보험(cr ed it in su rance), 마이

너스대출과 보험을 연계시킨 대당좌대월보험(ov erd raft in su ran ce) 등의

복합금융상품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 림 Ⅴ -1> 감 독 기관 의 통 합 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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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의 통합

겸업 시장환경 및 복합금융상품의 출현으로 금융권별로 분리된 감독

기관간 정보의 교환 및 공유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더욱이 금융 겸업화

가 진전될수록 이중 감독으로 전체 감독의 효율성이 저해되었다. 그 결

과 감독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분리된 감독기구를 단일화하는 국

가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관의 통합은 겸업 금융시장 환

경에서 정보 공유를 위한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2 . 금융감독의 목적 및 형태

가. 금융감독의 구조 및 목적

국가별로 금융구조가 상이한 데, 그 이유는 각 국가별로 산업 발달

체계, 수준 및 전체 산업에서 금융산업의 중요도가 다르고, 정책 및 사

회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구조의 차이로 금융감독의 주안

점 역시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지급

여력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초점을 둔 감독이 이루어져 왔는데 비

해 유럽은 경쟁과 관련된 금융정책에 더 비중을 두고 금융감독이 이루

어져 왔다.

따라서 금융감독의 구조 및 목적도 국가별로 상이하기 마련이지만,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의 구조 및 목적을 설명하는데는 두가지 이론이 있

다. Taylor (1995)에 의하면 금융감독의 구조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금융 시

스템의 안정성을 규제 감독하는 단일 기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영

행태를 감독하는 단일 기구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

한 감독 구조를 이원감독기구(tw in p eaks)라고 하는데, 이원감독에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모든 금융권의 건전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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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감독 구조를 가진 국가는

O ECD 준회원국인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이원감독 구조

는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Goodh art et al(1998)은 보다 현실적

인 금융감독 구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Good h art et al(1998)은 금융

기관간 업무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은 시스템 안정성 규

제, 건전성 규제, 소비 금융행태, 도매 금융행태, 정보공시 및 경쟁을 담

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금융시스템

의 안정성은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건전성 감독은 중앙은행과 분리된

별도의 감독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Good h art et al(1998)의 금융감독구조 안은 금융감독의 목적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system stability), 재무건전성(p ru d ential regu lation )13),

그리고 경영행태(con d u ct of bu sin ess r egu lation)의 세가지 측면(trip le

p eaks)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측면에서 금융감독의 목적은 개별 금융기

관보다는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전염위험(contagion risk)을 방

지하는데 있으며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및 통화 안정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금융감독의 목적은 자본 적정성 확립과 지급

불능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으며 각 금융권별로 가이드라

인과 규제 초점이 다른 특색을 띠고 있다. 일례로 은행의 경우 감독기

관은 B/ S 자산운영에서의 신용 및 시장 리스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

면 보험의 경우 B/ S 부채에서 발생되는 계리 및 보험 리스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은행은 자산 운영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13) 'Prudential regulation'란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중시하는 규제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선관주의에서 규제 또는 감독자가 가장 중

요시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임. 따라서 'Prudential regulation'을

재무건전성 규제라고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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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본 적정성이 재무건전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보험의 경

우는 부채 평가에 주안점을 둔 지급여력으로 재무건전성을 측정한다.

그리고 경영행태 감독 측면에서 금융감독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불이

행으로부터 계약자를 보호하는데 있다. 설립 인가시 요구되는 인적 자

질(fit an d p rop er), 금융 소비자의 민원 처리, 공시, 투자관련 감독이

대표적인 경영행태 감독이다.

나. 금융감독의 형태

OECD 국가들의 금융감독 형태는 크게 분리감독과 통합감독으로 나

눌 수 있다. 분리감독은 다시 기관별 감독과 기능별 감독으로 나눌 수

있으며, 통합감독은 목적별 감독과 완전통합감독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분리감독

가) 기관별 감독

기관별 감독이란 과거 우리 나라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

독원과 같이 각 금융권별로 별도의 감독기구를 두는 것을 말한다. 기관

별 감독의 근거는 은행, 보험, 증권별로 특성 및 리스크가 다르고, 지급

불능 위험의 대상이 바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감독 역시 금융권별로

분리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겸업화가 활성화되기 전 대부

분의 OECD국가에서 기관별 감독구조를 가졌고, 지금도 이러한 감독구

조를 가진 국가가 많이 있다. 세가지 금융감독의 목적과 기관별 감독

구조를 도식하면 <그림 Ⅴ-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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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 -2 > 기 관별 감 독 구 조

구 분

금융 감 독 의 목적

금 융시 스 템 의

안정 성
재 무 건 전 성 경 영행 태

은행

중앙은행

은행감독기구Ⅰ 은행감독기구Ⅱ

보험 보험감독기구Ⅰ 보험감독기구Ⅱ

증권 증권감독기구Ⅰ 증권감독기구Ⅱ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호주, 영국도 감독기관이 통합되기 전에 은행,

보험, 증권별로 기관별 감독이 이루어졌다. 호주 금융감독구조를 보면,

1998년까지 은행은 중앙은행인 RBA (Reserv e Bank of Au stralia)에 의

해, 보험은 ISC(In su rance an d Su p erann u ation Com m ission )가, 비은행

저축기관은 AFIC (Au stralian Fin ancial In stitu tion s Com m ission)에 의

해, 그리고 증권은 ASC (Au stralian Secu rities Com m ission )에 의해 분리

되어 이루어졌다.

영국의 경우도 1997년까지 각 금융권별로 분리되어 이루어졌다. 즉,

은행은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재무건전성 규제를 하였고, 보험

및 주택대부조합(bu ild in g societies)에 대해서는 각각 영국 정부 부처인

DIT(Dep artm en t of Trad e an d In d u stry)와 주택대부조합위원회

(Bu ild in g Societies Com m ission)에 의해 재무건전성 규제가 이루어졌

다. 그리고 경영행태에 대한 감독은 PIA (Person al Inv estm ent

Au th ority), IMRO (Inv estm ent M an agem ent Regu latory Organ ization )

등의 자율규제기관이 담당하였다.

한편,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

폴란드, 멕시코 등 많은 O ECD 국가들은 금융겸업화 환경에서도 여전

히 은행과 보험에 대해 별도의 감독기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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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금융겸업화가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감독

대신 분리감독 또는 기관별 감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론적 배경

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은행, 보험, 증권간 겸업화가 진

행되면서 복합금융상품이 출현하고 있지만 각 금융권별 핵심업무 및 상

품은 여전히 금융권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은행의 핵심상

품은 통화인 반면, 보험의 경우는 리스크인데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감독

역시 금융권별로 분리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 감독기관이 통합될 경우 감독자의 금융 전반에 대한 감독 자

질은 향상될 수 있지만 특정 업종에 대한 전문가의 양성은 기관별 감독

기구를 유지할 때 보다 어려울 것이다. 감독기구 역시 하나의 조직으로

볼 수 있는데, 통합감독기구의 경우 조직의 생리가 특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전사적 차원에서의 종업원 자질 양성을 지향하기 쉽다.

통합감독기구 내에서 기관별 감독 부서를 두어 이러한 전문적 자질과

관련된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는 있지만, 기관별로 감독기구가 있

을 때보다는 그 전문성의 정도가 약해지기 쉽다고 본다.

셋째, 금융겸업화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업종간 문화적 차이와 이로

인한 갈등이 감독기관의 통합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어 통합감독

기구의 조직내 갈등을 야기시키고 궁극적으로 감독업무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과 보험의 결합에서 은행은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서비스 문화인 반면 보험은 적극적이고 판매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각 기관별로 감독업무를 수

행한 감독자 역시 특유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이한 조직

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직 갈등 요소가 감

독기관의 통합에도 수반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감독기구내 조직간 갈등

은 사기업의 조직갈등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경제·사회적으로 상당

한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게되어 소비자 효용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통합된 감독기구는 실제 감독 및 업무 처리시 금융권별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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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전체 금융권에 대해 통일되고 일관되게 하려는 경

향이 높다. 이런 이유로 금융권별 특수성을 간과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우리 나라의 금융감독원 통합 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일

례로 보험통계 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통합되기 전 보험감독원에서는

매년 보험통계연감 을 작성하였는데 비교적 통계가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어 감독정보, 업무 및 연구에서의 활용도가 높았다. 하지만 금융감독

원으로 통합된 후에는 은행 및 증권과 맥락을 같이 하고 또 한 권으로

모든 금융권 데이터를 수록한다는 취지에서 금융통계월보 가 매월 발

행되었는데, 이전의 보험통계연감 에 비해 제공되는 데이터의 이용가치

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와 같이 통합

된 감독기구는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OECD 회원국들이 기관별 감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기관별 감독은 금융산업의 겸업화가 진전될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겸업화 상황에서는 동일한 금융서비스에 대

해 서비스 제공 기관이 다를 수 있는데 기관별 감독을 그대로 유지한다

면 감독기구별로 상이한 감독을 하게 되어 감독의 중립성에 문제가 생

기게 된다. 또한 이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에 대해 둘 이상의 감독기관

으로부터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중 감독, 감독정보 공유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 기능별 감독

기관별 감독은 금융 서비스 제공자를 기준으로 하는 감독구조로 이

해할 수 있는 반면, 기능별 감독은 금융 서비스 제공자와는 관계없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중심의 감독구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보

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기능별 감독구조에서는 이러한 판매 행위에 대해

서 은행감독자가 아니라 보험감독자에 의해 감독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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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의 통합

<그림 Ⅴ -3 > 기 능별 감 독 구 조

구분
금 융 시 스 템

안 정 성
은 행 업 무 보험 업 무 증 권 업무

은행

중앙은행 은행감독기구 보험감독기구 증권감독기구보험

증권

기능별 감독기구의 구조는 <그림 Ⅴ-3>에 나타나 있는데, 금융 권역

간 겸업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기관별 감독과 기능별 감독은 유사한 감

독구조를 가지게 된다. 즉, 은행이 보험 또는 증권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다면 은행감독기구에 의해서만 감독을 받게 된다.

기능별 감독은 금융산업의 겸업화가 진행될수록 기관별 감독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수반할 수 있다. 기능별 감독의 경우는 겸업화가

진전될수록 하나의 금융기관에 대해 여러 감독기구가 재무건전성을 평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금융기관에 대해 통일된 평가를 할 수 없는 문

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감독기구간 감독 영역에 대한 갈등이 고조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감독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O ECD 회원국에서는 대표 감

독자(lead regu lator)에 의해 종합금융기관(fin an cial con glom erate)을 감

독함으로써 하나의 감독기관에 의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 감독자란 용어는 영국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종합금

융기관의 대표적인 활동에 따라 감독자가 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종합금융기관의 주 활동이 은행 업무이면 은행 감독자가 해당 종합금융

기관을 감독하는 형태를 말한다.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핀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폴란드, 체코가 종합금융기관

에 대해 이러한 형태의 감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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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감독의 형태

가) 목적별 감독

목적별 감독은 금융감독의 세가지 목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재

무건전성 규제, 경영행태 규제별로 감독구조를 두는 형태를 말한다. 따

라서 건전성감독에 대해서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 및 기능과

관계없이 단일 감독기구에 의해 감독이 이루어지고, 경영행태 감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건전성 감독기관과는 별도의 단일 감독기구에 의

해 감독이 이루어지는데, 목적별 감독기구의 구조는 <그림 Ⅴ-4>에 나

타나 있다. 현재 호주의 금융감독구조가 이러한 형태이다.

목적별 감독구조가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감독 목적

별로 감독구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감독구조에 비해

금융감독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둘째, 금융시스템

의 안정성은 분리감독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지만,

분리감독에서와는 달리 건전성 감독이 단일 감독기관에 의해 이루어지

기 때문에 금융감독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14)

경영행태 감독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 수 있다.

셋째, 목적별 감독구조는 완전통합 감독구조에 비해 감독구조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건전성 감독과 경영행

태 감독은 감독 방법 및 기술적 접근법이 다르기 마련인데 각 감독업무

에 대해 두 개의 분리된 감독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완전통합 감독구조

에 비해 감독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의 차이가 크지 않다. 넷째, 완전통합

감독구조에 비해 목적별 감독구조는 규모가 비대하지 않기 때문에 감독

과 관련된 권력 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섯째, 목적별

감독구조는 금융산업의 겸업화가 진행될수록 발생되는 기관별 감독 및

14) 하지만 이러한 통합감독구조가 분리감독구조에 비해 실질적으로 규모의 경제

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까

지는 많은 학자들이 이론상 규모의 경제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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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의 통합

기능별 감독의 문제점, 즉 감독의 중립성 저해, 감독 정보의 공유 부족

및 일관된 감독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림 Ⅴ -4 > 목 적별 감 독 구 조

구 분

금융 감 독 의 목적

금 융시 스 템 의

안정 성
재 무 건 전 성 경 영행 태

은행

중앙은행
건전성

감독기구

경영행태

감독기구
보험

증권

나) 완전통합 감독

통합 감독구조는 <그림 Ⅴ-5>와 같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재무건

전성 및 경영행태에 대해 모든 금융권을 감독하는 단일 감독기구가 있

는 경우를 말하는데, 현재 OECD 준 회원자격이 있는 싱가포르가 통합

감독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림 Ⅴ -5 > 완전 통 합 감 독구 조

구 분

금 융 감 독 의 목 적

금 융 시 스 템 의
안 정 성

재 무 건전 성 경 영 행 태

은행

금융감독기구
보험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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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중앙은행의 기능과 재무건전성 규제가 단일 감독기구인

MAS(M on etary Au th ority of Sin gap ore)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완전

통합은 목적별 감독에 비해 수평적으로도 통합되어 있다. 즉 하나의 금

융감독기구가 세가지 금융목적을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뿐만 아니라 범위의 경제도 달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보다 일반적인 통합 감독구조는 <그림 Ⅴ-6>에서와 같이 금

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규제를 하고, 재무건전성 및

경영행태 감독에 대해서는 중앙은행과 별도의 단일 감독구조에 의해서

감독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최근에 와서 이러한 통합모델로 감독구조를 바꾼 국가는 우리 나라

를 포함하여 일본, 영국, 호주, 네덜란드이고, 노르웨이는 1986년, 캐나

다는 1987년, 덴마크는 1988년, 스웨덴은 1991년부터 통합감독기구를 가

지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은 하나의 감독기구가 은행, 보험, 증권산업

모두를 감독하고 있는데 비해, 핀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멕시코는 은

행과 증권에 대해서 단일 감독기구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

합감독기구는 정부(주로 재경부)에 의해 통제를 받는데, 핀란드는 특이

하게도 은행 및 증권업을 감독하는 통합감독기구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 형태이다.

<그 림 Ⅴ -6 > 완 전 통합 감 독 구 조 (일 반적 형 태 )

구 분

금융 감 독 의 목적

금 융시 스 템 의
안정 성

재 무 건 전 성 경 영행 태

은행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구

보험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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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의 통합

특히, 금융기관간 인수 및 합병과 대형화로 종합금융기관이 출현하

면서 통합감독구조 추세가 현저하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합금융기관은 한 금융권에서만 경영활동을 하는

회사에 비해 규모가 크고, 영업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종합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은 그룹 전

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독 정보 수집 및 실제 감독이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종합금융기관에

대해 기관별 또는 기능별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감독 기능의 중복 또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감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고, 각

영역별에 대해 공평한 감독(lev el p layin g field)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종합금융기관의 감독은 개별회사와 달리 통합적 차원에서 이루

어져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감독구조 역시 통합형태를 취하여야만 효과

적인 감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 OECD 국가에서 금융감독기관의 통합

가. 영국

영국의 통합 감독기관인 FSA (Fin ancial Services Au th orities)는 1997

년 자율규제기관인 증권투자위원회(Secu rities an d In vestm en t Board )가

그 명칭을 바꾸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금융권별로 분리되어 있던 규제

및 감독기구가 FSA로 점진적으로 이전되었다. 1998년 6월 은행감독이

영국 중앙은행에서 FSA로 이전되었고, 1999년 1월 보험 및 기타 금융

감독 역시 FSA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2000년 5월 런던증권거래소의 상

장관련 인가 권한이 FSA로 이전되었으며, 기타 금융관련 감독 권한, 예

를 들면 자금세탁 및 시장 남용 등과 관련된 감독 권한이 FSA로 이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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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통합 감독구조는 <그림 Ⅴ-7>에 나타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융시스템의 안정성 규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금융 규제 및 감독기

능15)이 단일 감독기구인 FSA로 이전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지향하는 영국의 감독철학에 있다고 보아진다. 영국은 1990년대

재무건전성 규제가 금융 기관별로 세분화되어 있었고, 특히 경영행태

감독이 여러 자율규제기관에 의해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자율기관

간 업무의 중복 및 금융 소비자의 혼란이 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해 금융 소비자 중심의 감독기구 구축을 계획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비자 신뢰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단일 감독기구인 FSA가 만

들어졌다.

FSA의 금융감독 권한은 금융서비스시장법(Fin ancial Services an d

M arkets Act)에 명시되어 있는데, FSMA는 FSA에게 시장신뢰 유지, 금

융시스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제고, 소비자보호 및 금융사기의 잠재

적 가능성 감소라는 네가지 목적을 부여하고 있다.16)

네가지 목적은 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 중심의 감독을 의미한다. 이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신뢰란 소비자로부터의 신뢰를 의미하는

데 이를 위해서 FSA는 시장 실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및

경영행태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에 대한 공중의 인식 제고란 소비

자 자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금융감독의 초점을 모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SA의 역할은 시장의 간섭 또는 제재자가 아니라 리

더로서 소비자 공시 및 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경

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및 금융사기 방

지 역시 부당한 금융거래 및 사기로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5) 단, 직역연금은 OPRA(Occupational Pensions Regulatory Authority)에 의

해 규제되고 있음

16) FSA는 FSMA에서 규정한 모든 법적 권한을 2001년 12월(이 시점을 N2라

고 함)에 공식적으로 부여받을 예정이며, 감독 규정의 제정 등 일부 권한은

2001년 6월부터 부여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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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의 통합

<그 림 Ⅴ -7 > 영 국 의 금 융 감 독 구 조 (1999년 )

구 분

목 적

금 융시 스 템 의

안 정 성
재 무 건전 성 경 영 행 태

은 행
B

O

E

F

S

A

보 험

증 권

자료: OECD 보험위원회, DAFFE/ AS/ WD(99)14

FSA의 조직 구조를 보면, 비정부조직이고, 재무성이 위원장과 4명의

부위원장 그리고 12명의 비상임 이사를 임명하고 있다. 2000년에는 3명

의 부위원장이 각각 금융감독, 인가 및 소비자 보호,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구조였으나, 2001년에 와서는 금융감독 담당을 두 개의 총국으로

나누어 총 4명의 부위원장을 두고 있다. 금융감독 담당은 보험, 연금 및

투자 담당 총괄국과 은행 및 금융시장 총괄국으로 나누었다. 소비자 교

육 및 보호국이 2000년에는 인가국과 함께 하나의 총괄국으로 구성되었

으나, 2001년에 와서 보험, 연금 및 투자 담당 총괄국으로 이전되었고,

대신 리스크 평가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조직 구조의 변화를 볼 때, 기능적 특성이 강했던 2000년 조

직구조에 비해 어느 정도 금융권별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조직이 개

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보험, 연금 및 투자가 소비자 보호국과

함께 하나의 총괄국으로 개편되었는데, 이러한 유형의 금융거래에서 소

비자 보호 및 교육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함께 하나의 총괄국으로 구

성한 것으로 보아진다.

리스크 평가국의 신설 목적은 FSA의 감독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

가 되는 리스크가 무엇인가를 식별하고, 감독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자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신설된 리스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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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영업리스크(bu sin ess risk), 소비자 리스크(con su m er r isk), 통제 리

스크(con trol risk), 영향리스크(im p act risk)등 4개 리스크에 대한 관리

를 하고 있다. 소비자 리스크란 금융거래에서 일반 투자자의 금융상품,

특히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여 생기는 리스크를 의미하

며, 영향리스크란 금융기관의 파산이 전체 금융시스템 및 FSA의 감독

목적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현재 FSA의 재정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갹출금과 자율규제기관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대가로 받는 서비스료의 두 부분으로 충당되고 있

다. <표 Ⅴ-1>은 FY' 1998년부터 FY'2000년 FSA의 손익계산서를 보여주

고 있는데 수입 중 서비스 부분이 갹출보다 많다.

2001년 10월 현재 갹출금을 직접 FSA에 납부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

가 있는 금융기관은 세가지로 구성된다. 1986년 금융서비스법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법적 갹출금, 1998년 영국은행법에 의한 은행 갹출금,

그리고 상장관련 법적 갹출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영국은행법에

의한 은행 갹출금이 ￡52,731,000으로 총갹출금 ￡82,798,000의 63.7%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료는 자율규제감독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해당 금

융기관이 지불하는 서비스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 FSA가 자율규제

기관의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기관이 FSA에 서비

스료를 납부하고 있다.

향후 금융서비스시장법에 의거 FSA로 법적 감독권이 넘어갈 2001년

12월 이후에는 FSA의 재정수입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갹

출금으로 구성될 것이다.

74



금융감독의 통합

<표 Ⅴ -1> FS A의 손 익계 산 서

(단위:￡1,000)

F Y '1998 F Y '1999 F Y '2000

운영비용

이자수입

기타수입

124 ,117

1,567

7,263

174 ,57 1

1,241

2,897

187 ,533

1,365

2,317

순비용

서비스료

갹출금 수입

115 ,287

64,743

58,334

170 ,433

104,209

67,667

183 ,85 1

104,102

82,798

세전수익

세금

7 ,79 0

486

1 ,443

372

3 ,049

362

세후수익

연초수익

7 ,304

(1,601)

1 ,07 1

5,703

2 ,687

6,774

연말수익 5 ,703 6 ,774 9 ,46 1

자료: FSA 연차보고서 1999/ 2000, 2000/ 2001

나. 호주

1998년 전까지 호주는 각 금융권별로 감독이 이루어졌다. 즉 은행은

호주의 중앙은행인 RBA (Reserve Ban k of Au stralia)에 의해, 보험회사

는 보험감독청인 ISC (In su ran ce an d Su p eran nu ation Com m ission )에 의

해, 증권회사, 상호기금은 ASC (Au stralian Secu rities Com m ission )에 의

해, 그리고 비은행 예금기관은 AFIC (Au stralian Fin ancial In stitu tion s

Com m ission )에 의해 규제, 감독되었다.

그러나 1997년 초부터 전체 금융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소위 말하는

왈라이어스 조사(W allis In qu iry)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호주 금융산

업은 안정적이었고 시장실패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미래 감독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결과 감

독기관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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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금융 규제 및 감독의 목적이 시장실패를 방지하는데 있다

고 보고, 시장실패를 일으킬 수 있는 네가지 요인을 규명하고, 금융기관

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각 요인별로 감독기구를 구성하게 되었다. 네가

지 요인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정보의 비대칭, 금융기관의 불이행,

비경쟁적 행위이다.

첫 번째 요인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호주의 중앙은행

인 RBA가 과거와 같이 지급결제시스템 및 통화정책을 담당하게 되었

다. 두 번째 요인인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보험, 연금 등 모든 금융기관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규제 감독하는

APRA (Au str alian Pru d en tial Regu lation Au th ority)가 생성되게 되었다.

겸업 및 복합금융상품의 출현으로 금융기관과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이

분리주의 환경에서보다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시장실패를 방지하

기 위해 통합감독기구인 APRA가 만들어졌다. 세 번째 요인인 금융기

관의 불이행에 따른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기구로 ASIC

(Au stralian Securities an d Inv estm ent Com m ission)가 만들어졌다. 네

번째 시장실패 요인인 독과점 환경에서 비경쟁적 행위, 예를 들어 높은

가격의 책정 및 낮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ACCC

(Au stralian Com p etition an d Con su m er Com m ission)가 독과점 규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혁 후 호주의 감독구조는 금융감독 목적별로 단일 감독

기구가 전체 금융산업을 규제 및 감독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즉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인 RBA가, 재무건전성 감독에 대

해서는 APRA가, 공시 및 소비자 보호 등의 경영행태 감독은 ASIC가 각

각 담당하게 되었다 (<그림 Ⅴ-8>참조). ASIC는 과거 ASC의 기능과 증

권이외의 다른 금융권에서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가진 감독기구 이다.

금융기관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담당하는 APRA의 조직구조는 설립

후 1년 동안 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 및 은행업의 4대 주요 금융부문

을 담당하는 별도의 감독팀을 구성하여 규제, 관리하였다. 그러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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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의 통합

년 8월 APRA는 종합금융그룹의 효율적 관리와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

로 단일 팀에서 금융그룹의 모든 금융업무 영역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

는 새로운 조직체계를 도입하였다. 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 및 은

행업 등의 각기 다른 업무경력을 가진 감독관들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

하여 금융그룹의 모든 업무영역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APRA는 현재 종합금융기관과 OECD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통

합감독局(Div ersified In stitu tion Division), 전문금융기관을 담당하는 전

문감독局(Sp ecialized In stitu tion Division), 정책, 연구 및 컨설팅局

(Policy, Research an d Con su ltin g Division), 그리고 관리 및 정보기술

등의 기능을 하는 局(Corp orate grou p s: hu m an resou rces, inform ation

techn ology, etc.)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림 Ⅴ -8 > 호 주 의 금 융 감 독 구 조 (1998년 )

구 분

목 적

금 융시 스 템 의

안 정 성
재무건 전성 경영행태

은 행
R

B

A

A

P

R

A

A

S

I

C

보 험

증 권

자료: OECD 보험위원회, DAFFE/ AS/ WD(99)14

현재 APRA의 조직구조를 보면 통합 금융감독기관이 설립된 영국이

나 한국과 달리 금융 권역별 구분이 없고, 각 局 내의 각 팀 역시 이

모든 금융 감독을 담당하도록 인적자원이 구성되어 있다. 전문감독局

내의 각 팀도 금융 권역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

다. 이렇게 금융 권역별 구분을 하지 않고 통합감독기구인 APRA의 내

부 조직 역시 통합이 되어 있는 이유는 호주 금융산업의 통합 정도가

높고, 왈라이어스 위원회가 지적하였듯이 겸업화가 향후 더욱 진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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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전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진다. 호주 금융기관의 통합

정도를 보면 종합금융기관(fin ancial con glom erate)이 전체 금융시장 자

산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판매채널 통합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으며, 운영 및 상품 통합이 종합금융기관의 그룹 차원에서 활발히 진

행 중에 있다.

APRA는 우리 나라와 같이 금융기관의 갹출에 의해 대부분의 재정

을 조달되고 있다. 갹츨의 기준은 총자산으로 하고, 금융권별로 갹출율,

최대 및 최소치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매년 금융권별 갹출율을 재무성

이 조정할 수 있다. 단, 비영업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갹출하

고 있다. <표 Ⅴ-2>는 각 금융권별 갹출율, 최대 및 최소치를 보여주고

있다. 2000/ 2001에 비해 1999/ 2000의 갹출율이 높은 이유는 1999년

APRA의 설립시 초기 비용 때문이다. 그리고 APRA가 갹출하는 금액의

일부는 ASIC와 호주 국세청(Au str alian Taxation Office) 등 다른 기관

의 금융감독비용으로 사용되는데, 1999/ 2000년에 APRA가 갹출한

$76,000,000 중 18.4 %인 $14,000,000가 이러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표 Ⅴ -2 > 금 융기 관 별 갹 출 기 준 (호 주 )

금 융권
갹 출 율 최소 치 최 대치

1999/ 2000 2000/ 2001 1999/ 2000 2000/ 2001 1999/ 2000 2000/ 2001

연금 0.04 % 0.02% $300 $300 $41,000 $461,000

RSA 0.04 % 0.02% $5,000 $5,000 $18,500 $18,500

생명보험 0.02% 0.02% $500 $500 $280,000 $280,000

손해보험 0.02% 0.02% %5,000 %5,000 $75,000 $100,000

예금기관 0.013% 0.012% $500 $500 $1,000,000 $1,000,000

외국은행지점 0.006% $500 $500,000

비영업지주회사 $10,000

주 : RSA(Retirement Savings Account)란1997년 7월 도입되었는데 전통적 연
금이 신탁구조로 된 것에 비해 은행 또는 보험회사가 연금 운영 및 수
탁자를 겸하는 연기금의 한 종류임.

자료: http :/ / www .apra.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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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역시 호주 및 영국과 마찬가지로 1999년 이전까지 금융권

별로 규제 및 감독이 이루어졌었다. 은행은 네덜란드의 중앙은행인

DN B(De N ed erlan d sch e Ban k)가 규제 감독하였고, 보험은 보험감독청

인 VK(Verzekerin gsk am er)가 감독하였으며, 증권회사는 STE(Stichtin g

Toezicht Effectenv erkeer)에 의해 감독이 이루어졌다 (<그림 Ⅴ-9> 참

조).

<그 림 Ⅴ -9 > 네 덜 란 드 의 통 합 전 감 독 구 조 (199 9년 이 전 )

구 분

금 융감 독목 적

금융 시

스템 의

안정 성

재 무건 전성 경영 행태

각 금융권별 종합금융기관
비증 권

증 권
각금융권별 종합금융기관

은행

DNB

DNB DNB DNB

VK보험 VK VK

증권 ST E ST E ST E

자료: OECD 보험위원회, DAFFE/ AS/ WD(99)14

이러한 금융기관별 감독은 증권 및 종합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하여

상당한 문제점을 수반하게 되었다. 네덜란드에서 은행은 고유 업무이외에

도 증권관련 업무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은행은 DN B와 STE로

부터 이중 감독을 받게 되어 감독의 중복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종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

게 되었다. 네덜란드에서 종합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이 은행의 경우

90%, 증권은 82 %, 보험은 70%를 보이고 있어 각 금융권별로 전문화된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보다 높고, 금융상품 측면에서도 각 금융권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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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어 판매되었던 상품이 최근 통합되는 추세가 현저하여 분리감독

에 따른 감독정보의 부재 및 이중감독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네덜란드는 각 금융권별 감독기관간

MOU를 체결하여 종합금융기관을 감독하여 왔으나, 이러한 접근법으로

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 하였다. 즉, 종합금융기관에서 통합금융

업무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통합금융업무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

어질 경우에만 MOU에 의한 통합금융감독이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네덜란드는 영국과 호주

에 이어 1999년 7월에 새로운 통합 금융감독기관인 BFS(Board of

Fin an cial Su p ervisors)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호주 및 영국

과는 달리 감독 통합이 점진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호주 및 영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인 DN B에 의

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건전성 감독에 대해서는 각 금융권별 그

리고 종합금융그룹으로 나누어진 이원 감독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영행태 감독에 대해서는 증권관련 감독과 비증권 감독으로 나누고,

비증권 감독을 다시 각 금융권별과 전체 금융권으로 나누어 감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Ⅴ -10 > 네 덜 란드 의 통 합 후 감 독 구 조 (1999년 )

구분

금 융감 독목 적

금 융시
스 템의
안 정성

재 무건 전성 경 영행 태

각 금융권별
종합

금융기관

비증 권
증권

각 금융권별 종합금융기관

은행

DNB

DNB

BFS

DNB

BFS ST E
보험 VK VK

증권 ST E ST E

자료: OECD 보험위원회, DAFFE/ AS/ WD(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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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감독 및 경영행태 감독 중 비증권 부문에 대해서는 각 금융

권별로 DN B(은행), VK(보험회사), STE(증권회사)가 감독을 담당하고 있

는 동시에 새로운 통합감독기관인 BFS가 관여하고 있다. 경영행태 감독

중 증권 부문에 대해서는 전체 금융권을 STE가 담당하고 있다 (<그림

Ⅴ-10> 참조). 따라서 은행이 증권업무를 할 경우 과거와 달리 단일 기

구인 STE에 의해 경영행태 감독을 받는다.

라. 일본

일본의 통합감독기관인 금융청(Fin ancial Services Agency)은 영국

및 우리 나라에 이어 2000년 7월 1일 설립되었다. 금융청이 발족되기

전까지 일본의 금융감독구조는 네 단계에 걸쳐 변화하였는데, 1998년 6

월 이전에는 은행, 증권이 현재 재무성인 대장성 내에서 분리되어 있었

고, 보험 규제 및 감독은 은행국 내의 한 부서인 保險部에 의해 이루어

졌다. 1998년 6월부터 12월의 기간 동안에는 금융감독 및 검사업무가

대장성에서 분리되었는데, 總理府 내의 금융감독청이 이를 담당하고, 대

장성 내의 금융기획국은 금융기획 및 입안과 금융제도 조사를 담당하는

구조로 되었다. 1998년 12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우리 나라의 금융감

독위원회와 유사한 金融再生委員會를 總理府내에 금융감독청의 상위기

관으로 설립하여 금융기관의 파산 및 금융위기관리에 관한 기획 및 입

안을 담당하게 하였다. 현재는 金融再生委員會와 금융감독청이 통합하

여 단일 감독기구인 금융청에 의해 재무건전성 및 경영행태 감독이 이

루어지고 있다.

한편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다른 O ECD회원국과 마

찬가지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영국과 유사한

감독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금융청의 조직구조는 총무기획국, 검사국, 감독국, 증권감시위

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감독국과 검사국이 분리되어 있고 각 局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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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별로 분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직 구조는 2001년 4

월 27일 개편된 우리 나라 금융감독원 조직구조와 유사하다.

금융청의 직원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금에 의해 재정이 조

달되고 있는데 2001년도 135억엔이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금융청의 각

국별 인원현황을 보면 2001년 말 검사국이 36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

으로 총무국 225명, 감독국에 144명, 증권감시위원회에 122명이 있어 총

851명의 인원이 있다.

금융청은 증권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증권감시위원회에 112명의 증원

을 포함하여 실효성 높은 검사체제 강화를 위해 검사국의 86명 증원 등

총 250명의 대폭적인 증원 요구 안을 자민당에 제출한 상태이다.

마. 독일 및 오스트리아

독일의 경우도 금융권별로 분리된 금융감독기구의 통합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2001년 4월 11일 독일 연방재무장관은 3개의 금융감독관청

을 통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통합금융감독청 설립법안」을 발

표하였다.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연방은행감독청, 보험감독청, 증

권감독청을 통합하여 독립된 금융서비스 및 금융시장감독청(Bund 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u nd Finanzm arktau fsicht) 을 설립하는 것이다.

연방재무장관은 통합금융감독청의 설립 배경으로 은행, 보험, 증권회

사들이 동일한 상품과 판매망을 이용하여 동일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

쟁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통일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독일 역시 영국, 호주,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금융

겸업화가 감독기구 통합의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법안에 제시된 조직구조는 기존의 3개 감독청이 업무영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한 기존의 조직, 인력, 업무를 그대로 인수하되 별도의 통

합 리스크 관리조직을 두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금융감독위원회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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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감독위원회(Verw altu n gsrat)를 설치하여 통합금융감독청의 업무를

감독,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연방재무부, 연방법무

부, 연방하원, 금융기관 등의 대표 13인으로 구성된다.

통합금융감독청의 재정은 금융기관에서 전액 부담하고, 통합금융감

독청의 본부는 Bon n에 두며 현재 연방증권감독청이 있는 Fran kfu rt의

조직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안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동 법안은 독일 국회 일정상 2002년 1월 16일까지 심의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의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한다면 빨라도

2002년 4월에 가서 동 법의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통합금융감독청 설립법안」이 주 중앙은행의 권한약화를 내용으로 하

고 있는 「독일연방은행법 개혁안」과 함께 상정되어 있고, 주 중앙은

행이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심의과정은 더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감독기관의 통합을 예정하고 있는데, 2002년 1

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방은행감독기구와 연방증권감독기구를 통합할

예정이다. 그리고 보험 및 연금감독기구에 대해서는 차후 통합감독기구

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오스트리아의 경우 은행감독기구는 정부로

부터 독립적이지 못한데, 감독기구의 자율성 보장과 외국의 감독기구

통합이 오스트리아 감독기구의 통합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바. 한국

1) 우리 나라 감독기관의 통합 배경

우리 나라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 기관이

통합되었다. 설립 경과를 보면 1997년 1월 발족된 대통령 직속의 금융

개혁위원회가 1997년 6월 "금융개혁 보고서"를 통해 분리된 금융감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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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하나로 통합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리고 1997년 6월에 정부는 금융

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감독을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

하였고, 동 법안은 1997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어 1998년 4

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 설립되었고, 1999년 1월 1일 금융감독원이 설립

되었다.

감독기구 통합 전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에 대한 법적 규제체계는 이

원적 감독 및 다원적 검사 체계로 형성되어 있었다. 은행의 경우 일반

은행에 관한 감독 및 감사권한은 은행감독원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특

수은행인 기업은행, 주택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은 재

정경제원이 직접 감독하였다. 보험회사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은 재정

경제원이 가지고 있었으나, 재정경제원이 보험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

권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보험의 경우도 재정경제원과 보험감독원의 이

원적 감독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증권의 경우도 분리 감독체계를 가지

고 있었다. 즉, 증권회사에 대한 인·허가권은 재경원장관이, 승인·동

의 명령권은 증권관리위원회가, 그리고 검사권은 증권감독원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설립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

역시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었다. 종합금융회사 및 신용카드회사에 대

한 감독·검사권은 재정경제원이 가지고 있었고, 상호신용금고, 신용협

동조합, 신용보증기금 및 리스사에 대한 감독권 역시 재정경제원이 보

유하고 있었으나, 검사권은 은행감독원 또는 신용관리기금에 위임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원적 감독 및 다원화된 검사 체계는 감독 대상이 되는 금

융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 감독 및 검사기관간

원활한 정보교환도 어렵게 만들었다. 더욱이 금융 겸업화의 진전이 예

상되는 시점에서 이원화된 감독 체계는 감독 업무의 중복을 수반하게

되므로 감독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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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논의되었던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안은 첫째, 금융감독체계의

통합·일원화이다.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에 따른 겸업화 현상과 금융시

장 불안정성의 증대 현상에 대비하여 금융감독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금융권별로 분리되어 있는 감독 기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

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원화된 감독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감독기능의

중복을 피하고, 감독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일원화시

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둘째, 감독기능의 자율성과 중립성 부여이다. 분리 및 다원화된 감독

구조가 이론상으로는 감독 권한의 집중을 막고 힘의 분산을 통해 효과

적인 감독을 이룰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 관행으로

감독기관의 자율성과 중립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통화신용정책

및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구와는 독립되어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경영행태 감독에 충실할 수 있는 통합감독기구의 설립이 제시되었다.

셋째, 한국은행에 일부 은행감독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중앙은행

인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급결제제도의 안정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일부 보유할 필요가 있

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물가안전을 달성하기 위

해서 최소한의 관련 감독 기능을 보유할 필요가 있고, 지급결제제도의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 은행의 경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긴요하다. 하지만 통합

감독기관의 은행 감독 업무와 한국은행의 감독 업무가 상치될 경우 통

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제한된 감독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2) 우리 나라 통합 감독기관의 구조 및 주요업무

우리 나라는 금융감독위원회(Fin an cial Su p ervisory Com m ission ), 증

권선물위원회(Secu rities & Fu tu res Com m ission ), 금융감독원(Fin ancial

Su p ervisory Service)이 단일 감독기관으로 재무건전성과 경영행태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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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하고, 한국은행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담당하는 규제 및 감독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한편,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보험공사 역시 각 금융권별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1998년 4월 1일 각 금융권의 예금보험기금을 통합하여 은행,

보험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등 6개

금융권에 대한 예금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이 되었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통화위원회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에 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

융감독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부처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과 상임

위원, 재경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재정경제부 장

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대한상공

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첫째, 금융감독관련 주요사항을 심

의·의결하는 것인데,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

와 관련된 주요사항,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를 한다. 둘

째,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으로 금융감독원의 정관변경, 예산,

결산, 급여를 결정 및 승인한다. 셋째, 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 추

진하는 업무를 한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설치하여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수행하는 증권선물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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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

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증권·선물시장의 불

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등의 증권·

선물시장의 감독 및 감시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설립된 금융감독

원은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감독·검사권을 위임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민원상담제도, 금융분쟁조정제

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민원상담제도는 금융감독원내 설치된 금융소

비자보호센터 에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 분야의 전문가를 상담요원

으로 배치하여 금융기관 이용자의 피해 또는 불만을 전화 또는 내방하

여 제기하는 경우, 상담하여 주는 제도이다.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

보호제도의 일환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기관의 각종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금

융기관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를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에 시간 및 노력 등을 단

축시키고, 소송의 진행에 따라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을 억제하는 역할

을 한다. 즉, 금융기관 이용자가 금융거래에서 입은 피해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이

용하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검사기법을 이용하

여 분쟁의 사실관계를 조사·처리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비용부담

없이 신속·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조계, 금융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대표로 하여 금융감독

원 내에 설치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기관과 금융수요자 기타 이

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분쟁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

87



다. 동 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분쟁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이러한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감

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이 3개 감독기구에서 독자적으로 운용

하였던 보험분쟁조정위원회(1988년), 금융분쟁조정위원회(1991년 12월),

증권분쟁조정위원회(1994년 4월) 등이 금융감독원의 출범과 함께 통합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직구조를 보면 과거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증

권감독원을 통합하여 단일 기구 내에서 금융권별로 감독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설립초기에는 감독 및 검사가 권역별로 조

직되었으나, 2001년 4월 27일 금융권역별 중심의 조직구조에서 감독 기

능별 조직구조로 개편되었다. 즉, 보험의 경우 보험감독국과 보험검사국

이 동일 결제라인에 있었으나, 2001년에 와서는 각 금융권별 검사국과

각 금융권별 검사국이 각각 동일 결제라인을 가지는 조직구조로 바뀌었

다.

금융감독원 재정의 대부분은 운영수입인 감독분담금, 한국은행 출연

금, 유가증권발행분담금으로 구성되며, 2000년의 경우 총 1,329억원의

수입 중 약 95%인 1,257억원이 이러한 운영수입에 의한 것이다. 나머지

수입은 수입 및 유가증권이자와 국고보조금에 의해 구성된다. 지출의

대부분은 인건비 및 경비에 의한 것인데, 2000년의 경우 총비용 1,231억

원 중 94 %인 1,153억원이 인건비 및 경비로 지출되었다. 나머지 비용은

대손상각비, 고정자산취득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4 . 우리 나라 감독기관과 외국 감독기관 통합 비교

우리 나라의 금융감독구조는 영국 및 일본과 유사하다. 즉, 금융감독

의 목적 중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 감독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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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다.

하지만 영국과 비교해볼 때, 우리 나라의 통합감독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감독기구의 통합 배경을 비교해 볼

때 영국은 금융시장에서의 요구, 특히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

해서 감독기구의 통합이 이루어진데 비해 우리 나라는 개혁차원에서 감

독기구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영국 FSA의 전신은 증권투자위원회(SIB)인데, SIB 산하에는 다양한

자율규제기구가 있었다. 즉,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기구인

SFA (Secu rities an d Fu tu res Au th ority), 투자신탁 및 단위신탁 경영과

관련된 감독기구인 IMRO (Inv estm ent M an agem ent Regu latory

Organisation), 그리고 생명보험 판매와 독립중개인에 대한 감독기구인

PIA (Person al Inv estm en t Au th ority)17)로 나누어져 관리 감독되었다.

FSA로 통합되기 전 영국의 다양한 감독기구는 <표 Ⅵ-1>과 같다.

하지만 영국에서 금융겸업화가 진전되면서 자율규제기관간 그리고

다른 규제 및 감독기관간 업무의 중복이 발생했고, 소비자 역시 민원

제기시 어느 자율규제기관이 자신이 현재 구매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적

합한 감독기구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감독구조가 되어야 바람직한가를 논의

한 결과 지금과 같은 단일 감독기구가 생겼다. 금융서비스현대화법에

의해 <표 Ⅵ-1>에 있는 모든 규제 및 감독기관이 단일 감독기관인 FSA

로 1998년 6월(이 시점을 N 1이라고 함)부터 일부 이전되었고, 2001년

내로(이 시점을 N 2라고 함) 모두 이전될 예정이다18). 따라서 단일 감독

기구가 형성되는 데만 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17) PIA는 생명보험 판매를 규제 감독하는 LAUTRO(Life Assurance and the

Unit-Trust Regulatory Organisation)와 독립중개인과 브로커를 규제하는

FIMBRA(Financial Intermediaries, Managers and Brokers Regulatory

Association)가 1994년 통합되어 생긴 자율규제기관임

18) 로이드에 대한 감독권 역시 FSA가 가지게 되어 거의 모든 금융에 대한 감

독권이 주어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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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3 > 감독 기 구 통 합전 영 국 의 감 독 기 구

규 제 및 감 독 기 관 금융 기 관/ 금 융분 야

Bu ildin g Societies Com m ission 주택대부조합

Frien d ly Societies Com m ission Frien dly Societies

In su rance Directorate of HM Treasu ry 보험회사

Inv estm ent Man agem en t Regu latory
Organisation

투자경영

Per son al Inv estm ent Au th ority 개인투자

Register of Frien d ly Societies 신용협동조합

Secu rities an d Fu tu res Au th ority 증권 및 파생상품

Secu rities an d Inv estm ent Board
투자 및 증권거래의 집행
(FSA의 전신으로 대표자율
규제기관)

Su p ervision an d Su rv eillance Division
of Th e Bank of En glan d

은행

주 : Friendly Societies란 질병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상호 비영리기관으로 17세기
때부터 발달되어 19세기에 활성화되었으며, 1946년 질병에 대한 국영보험의
도입으로 쇠퇴하였으나, 현재도 규모가 큰 보험회사가 Friendly Societies로
등록되어 있음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1997년 발족된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개

혁 보고서 가 통합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비교적 단시기에 개혁 차원에

서 통합이 이루어졌다. 영국과 달리 우리 나라 금융감독원이 설립된 시

기는 금융산업에서 분업주의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겸업화로 인한 감

독기구 통합 요구 정도가 미미하였다.

둘째,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종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局이 FSA는

설립초기부터 조직되었으나, 우리의 경우는 현재 감독총괄국 내에서 팀

단위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겸업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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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의 통합

진전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종합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정보의 필요성

이 높아질 것이므로, 이중 감독을 방지하고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

기 위해서는 종합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조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국 FSA와 우리 나라 금융감독원 전체 조직구조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통합 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

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 단일 감독기구로 통합되는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조직구조가 기관별로 형성되었다. 이에 비해 영국은 기능

별 조직내에서 기관별로 업무를 분장하는 혼합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러한 혼합형태의 통합감독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덴마크, 스

웨덴, 싱가포르이다. 하지만 2001년에 와서 우리 나라의 금융감독원도

감독 및 검사기능이 분리되고 각 기능 내에서 금융기관별로 조직되는

구조로 개편되어 현재는 혼합형태의 감독구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 금

융청의 조직구조도 우리의 현행 조직구조와 유사하다.

호주는 금융감독기구 통합 배경이 우리 나라 및 영국과 다른데, 시

장실패나 금융산업 구조조정 및 기존 감독기구의 비효율성 등의 요인에

의해 감독기구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감독기구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또한 호주는 금융감독의 각 목적별 단일 감독기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경영행태 감독은 재무 건전성 규제기관인 APRA와는 별도 기구인

ASIC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구조 측면에서도 우리 나라와 차이

를 보이고 있는데, APRA는 종합금융기관을 감독하는 局을 별도로 두

고 있으며, 전문기관局 내의 각 팀도 기관별이 아니라 지역별로 조직되

어 있다. 즉, 중앙지역, 북부지역, 남서지역 및 조정 팀으로 구성되어 있

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우리 나라 및 영국, 호주, 일본의 감독구조와 상

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전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감독이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경영행태 감독에서 비증권 부문 역

시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지 종합금융그룹에 대해서만 통합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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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를 두고 있고, 각 전문 금융기관의 증권업무와 관련된 경영행태 감

독이 단일 기구에 의해 감독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감독 분리주의 원칙

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 나라와 통합감독 조직구조면에서 상당한 유사성

이 있다. 기능별 조직구조 내에서 금융권역별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재정 및 인력의 신분 측면에서는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통합된

감독구조를 가진 OECD 회원국과 차이가 있다. 즉, 일본의 금융청은 정

부 예산으로 재정이 조달되며 공무원이 규제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 호주 및 영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정이 조달되

고, 우리의 금융감독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비공무원 신분으로 인력이 구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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